
Ⅲ . 主要國의 事業費差配當制度

1. 美國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이익기여도에 따라 배당금의 배분이 인정되고

있다. 이 원칙은 잉여의 4대 원천인 이자수입(interest income), 비용

(exp ense), 사망률(mortality)과 탈퇴율(termination rate) 관련된 손익의 분

리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익 원천별 이익 규모는 보험료 산출시 가정된

예정율과 실현된 율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결정된다.

AAA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나 CIA (Canadian Institu te of

Actu aries)의 勸告案은 많은 배당공식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는 대신에

분배원칙의 만족스런 적용을 강조하고 용인되는 공식이 다양해야 한다고

본다. 배당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는 분배방법은 다음 세가지

방식이다. 3요인방법(three - factor m ethod), 경험보험료법(the exp erience -

premium method), 자산할당방법(the asset share m ethod) 이며, 이외에도

보험료비율방법(the p ercentage of premium method), 복원배당방법(the

reversionary - bonu s method) 등이 있다.17)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사업비차배당에 대해서 다른 이원의 배당과 독

립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어 앞의 세가지 배당방식 및 소멸시배당

(terminal dividends)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사업비차배당제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17) S aun der 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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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3要 因方 法 (three - facto r method)

이 방법은 이원별 배당방식(source of earnings m ethod, contribution

m ethod)이라고도 불린다. 배당을 위한 초과이익은 투자수익이 예정 이자

수입을 초과하고, 실제사망률이 예정사망률을 下回하며, 실제사업비가 예

정사업비보다 적게 지출된다는 가정이 전제된다. 그리고 이 방법은 다음

Fackler equ ation 에 의해서 유래되었다.

n V = (π + n - 1 V)( 1 + i) - qx + n - 1( 1 - n V)

주 : n V - n년도말 법정준비금

π - 순보험료

i - 평가이율, qx : 평가사망률

윗식에 i 와 qx 대신에 실적치 i' 과 q' x 를 사용하고, 사업비 항목을 추

가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n V' = (π + n - 1 V) ( 1 + i' ) - q' x + n - 1( 1 - n V) + ( L - e ' n )( 1 + i' )

주 : n V' - 실제 기초율에 의한 준비금

L - 부가보험료, i' : 투자수익률, q' x : 실제사망률

e' n - 실제경비에서 해약자에 대한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과의 차액

만큼을 공제한 금액임.

동방식의 가정에 따라 n V' > n V 인데, 이는 i' > i, q' < q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잉여금 DSn 의 크기는 n V' - n V - ITn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

기서 ITn 은 소득세 할당액이다. 각각의 수식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DSn

은 다음 식으로 정리된다.

- 22 -



DS n = (π + n - 1 V )( i' - i ) - ( qx + n - 1 - q' x + n - 1)( 1 - n V)

+ ( L - e ' n ) ( 1 + i' ) - I T n

윗 식은 사업비 부분에서 초기사업비가 상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만

약, 수정초년도방식이 사용된다면 초년도 준비금은 부치가 되고, 상각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신계약비 상각액은 해약률, 해약환급

금, 바람직한 배당수준, 사업비 할당액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 經驗 保險 料法 (the expe rie nce pre mium method)

이 방법에서 경험보험료(EP' )는 기대사망률, 비용의 경험치, 보수적인

이율(평가이자율)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배당액은 영업보험료와 경험보험

료 차액을 투자수익률로 부리하고, 전년도말 준비금과 순보험료의 합계액

에 대한 초과이자액의 합이다.

DS n = ( n - 1 F + E P ' - e ' ) ( i' - i) + ( P ' - E P ' ) ( 1 + i' )

≒ ( n - 1 V + P ) ( i' - i) + ( P ' - E P ' ) ( 1 + i' )

3요인방법은 1940년대 이전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1940년대부터 이자

율이 하락하여 배당금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높은 배당을 기대하

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보험회사들이 3요인방법

대신 경험보험료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다 . 資産 割當 方法 (the as s et s ha re method)

자산할당액(asset shares)은 계산기초율의 경험요소에 의해 계산되며,

배당액은 보험년도말의 자산할당액과 적정준비금(desired fund)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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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된다. 적정준비금은 해약환급금에 비상위험준비금(contingency

reserves) 충당액 및 이익준비금(general surplus funds)을 합한 값이 된다.

3요인방법과 경험보험료법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은 일

반적으로 배당금이 결정되기 이전에 정해지므로 배당금 계산공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산할당방식에서는 배당금이 계산되기 전에 각 계약에

대한 이익준비금과 非常危險準備金은 관행적인 수준에서 계산된다. 계산

기초율별로 실제요인들을 선택하여 반복하여 추정한다.

라 . 消滅 時配 當 (te rmina l div ide nds )

계약이 종료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일정 부분과 未割當剩餘金은 소멸

시배당 형태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상위험

준비금과 잉여금의 총계는 자산할당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소멸비용(termination costs) 및 계약 소멸에 따른 逆選擇에 대한 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과거 계약자 몫의 비상위험준비금과 잉여금을 현재계약

자와 미래계약자를 위하여 일정부분 유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유보되는 잉여금의 적정 수준은 무위험이자율과 추가적인 비

상위험준비금을 고려하게 된다.

자산할당방식에 의한 준비금 계산방식은 소멸시배당금을 계산하는데도

응용된다. 특정 시점에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준비금의 추정 시장 가액

은 비상위험준비금과 잉여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초과분은 보통

신계약비가 상각된 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소멸시배당금의 재원은 자발적

계약소멸에 대한 역선택비용, 소멸비용 및 잉여금에 대한 공제를 한 후의

잔여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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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英國

영국에서는 契約者配當(p olicyholder dividends)을 "bonu s"라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bonu s란 계약에서 정해진 기본급부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

는 현금 및 증액되는 급부금을 말한다. 영국에서도 다양한 배당방식이 사

용되고 있으나, 사업비차배당제도를 분리하여 운용하지 않으므로 이하에

서는 영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배당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의의를 두고

자 한다. 주로 사용되는 배당방법은 복원배당방법(reversionary bonu s

m ethod)과 특별복원배당방법(sp ecial reversionary bonus method)이 있다.

이외에 이원별배당방법이 있으며, 이는 미국 등 북미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다.18)

가 . 復元 配當 方法 (reve rs io na ry bonus method)

복원배당이라 함은 보험계약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매년 일정한 율19)에

의해 발생하는 배당으로 만기 또는 보험사고 발생 등 계약이 종료될 때에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배당방법이다. 한편,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은 이자로

부리되지 않고 계약종료시까지 單純 合計되어 지급되므로 복원

(reversionary)이라고 부른다. 복원배당방법에는 simple bonu s, compound

bonu s, super-comp ound bonu s가 있다.

1) s im ple bo nus

기본 보험금(보험가입금액)에 대해 일정율을 곱해서 계산하며, 일정율

18) Graham Luffrum , A ctuar ial I nv es tig at ions , A ctu arial E du cat ion S ervice ,

1992, pp .177- 232

19) 동일한 보험종목 내에서 적용되는 배당률(일정율)은 모두 동일하다.

- 25 -



은 최초 배당시 결정하며 계약종료시까지 同一하다.

2) c o m po und bo nus

기본 보험금과 이미 발생한 배당금의 累計額의 합에 일정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3) s upe r - c o m po und bo nus

compound bonu s 방법과 같지만 적용하는 일정율에 차이가 있다. 기

본 보험금에 곱해지는 율과 기발생한 배당금의 누계액에 곱해지는 율에서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후자의 율이 높게 책정된다.

compound bonus 방법과 super - comp ound bonu s 방법은 simple 방

법에 비해 경과기간이 오래될수록 해당연도의 배당금이 커지며, 전체 누

적배당금의 크기는 3가지 모두 비슷하다. 또한 comp ound bonu s 방법과

super - compound bonu s 방법은 계약종료시 지급될 배당준비금(배당금의

현가)에 대한 적립 부담이 적어 상대적으로 운용가능 자산이 증가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다음 <표 Ⅲ-1>은 3가지 방법에 대한 배당금 예시이며, 예시 기준은

기본보험금액 ￡20,000, 일정율은 simple bonu s는 5%, comp ound bonus

는 4%, sup er - compound bonu s는 기본 보험금 부분의 경우는 3.5%, 배

당금 누계액 부분은 6.25% 이다.

< 3년 차 배당금 발생 예시 >

- sim p le b onu s

￡20,000×0.05 = 1,000

- co mp ou n d b onu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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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800 + 832)×0.04 = 865

- sup er - co mp ou n d b onu s

￡20,000×0.035 + (700 + 744)×0.0625 = 790

<表 Ⅲ - 1> reve rs iona ry bonus의 例示

매년 배당금액
연도

누적 배당금액

sim p le com p ou n d su p er
com p ou n d sim p le com p ou n d su p er

com p ou n d
1,000
(587)

800
(470)

700
(411)

1 1,000 800 700

1,000
(616)

832
(513)

744
(458)

2 2,000 1,632 1,444

1,000
(647)

865
(560)

790
(511)

3 3,000 2,497 2,234

1,000
(679)

900
(611)

840
(570)

4 4,000 3,397 3,074

1,000
(712)

936
(667)

492
(635)

5 5,000 4,333 3,966

1,000
(748)

973
(728)

948
(709)

6 6,000 5,306 4,914

1,000
(784)

1,012
(794)

1,007
(790)

7 7,000 6,319 5,921

1,000
(823)

1,053
(867)

1,070
(881)

8 8,000 7,371 6,991

1,000
(864)

1,095
(946)

1,137
(983)

9 9,000 8,466 8,128

1,000
(907)

1,139
(1,033)

1,208
(1,096)

10 10,000 9,605 9,336

1,000
(952)

1,184
(1,168)

1,283
(1,222)

11 11,000 10,789 10,619

1,000
(,000)

1,232
(1,232)

1,364
(1,364)

12 12,000 12,021 11,983

주: ( ) 내는 만기 또는 보험사고 발생시 액면 배당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현

재 적립해야 하는 배당준비금임(연 5 %의 이율로 할인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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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배당금이 증가하거나, 최소한 유지되는 것을 기대하게 되며

회사는 배당금을 반드시 책정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투자형태가 급격하

게 변하지 않는 한 배당률이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회사입장에서

는 배당금 적립에 소요되는 일정액의 자산을 운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

산운용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나 . 特別 復元 配當 方法 (s pec ia l reve rs io na ry bo nus method)

특별 복원배당방법은 복원배당방법과 계산방식은 동일하다. 다만, 복원

배당방법과 다른 점은 회사의 배당금 선언(배당율)은 당해연도에만 적용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배당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매년 배당률이 달라진다. 따라서 회사입장에서는 배당금 적립에 따른 자

산운용상의 제한을 가지지 않는 利點을 가지게 되지만 계약자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보장되는 배당금이 없으므로 미래의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

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 . 消滅 時配 當 方 法 (te rmina l bo nus method)

소멸시배당은 만기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지

급되는 배당금으로 소멸시점에서 계산된다. 해약시에는 일정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소멸시배당금이 지급된다. 종료 시점에 따라 소멸시배당금의 크

기는 변동된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의무적인 배당금 적립이 필요

없기 때문에 彈力的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다. 한편, 소멸시배당금은 통상적

인 배당금에 추가하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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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日本

일본의 계약자배당제도는 대장성 주관하에 1961년도 부터 管理的自由

化가 실시 되었는데, 관리적자유화는 표준배당율에 각사의 경영효율을 가

미하여 회사별로 배당률을 결정하여 운용하는 체계이다. 배당체계는 이차

배당, 사차배당, 비차배당 등 통상배당과 장기유지배당과 소멸시특별배당

으로 구분된다. 通常配當은 예정기초율과 실제기초율의 차이에 의해 이익

이 발생하는 경우 환원되며, 特別配當은 자본잉여금(capital gain) 및 잉여

금의 미할당 부분이 재원이 된다.

현재 일본에서 생명보험 상호회사는 매사업년도말 배당대상금액의

80% 이상을 배당준비금으로 전입토록 하고 있으며, 손해보험 상호회사의

경우는 60% 이상을 전입토록 하고 있다.20) 또한 상호회사의 기초서류중

정관에도 이를 명시하여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고 있다.

계약자배당의 할당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조

건부로 배당청구권을 부여하고, 분배는 다음 사업년도의 계약해당일에 배

당금 청구권을 확정하며, 지급방법은 소정의 지급방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분배방식은 종전에는 이원별분배방식을 사용하였으나 ' 90

년대 이후 지속적인 금리하락 및 주가 하락 등으로 이차배당이 곤란해짐

에 따라 ' 96년 보험업법 개정시 몇가지 분배방식을 추가하여 회사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保險業法 施行規則 제25조(잉여금 분배의 계산방법)

에 다음 4가지 방식중 1가지 방식을 선택하거나 그 이상을 선택하여 분배

방법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① asset share 방식

사원(계약자)이 납입한 보험료 및 자산운용 등 기타 수익으로부터 보

20) 日本 保險業法 施行規則 第29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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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급부금 지출과 사업비 지출 등 기타 제비용

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하는 방법

② 이원별 분배방식

잉여금 분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발생 원인별로 파악하여 각 보험

계약의 책임준비금, 보험금, 기타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응하여 계산

한 합계액을 분배하는 방법

③ 잉여금의 분배대상이 되는 금액을 보험기간 등에 따라서 파악하여

각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보험료, 기타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응

하여 계산한 금액을 분배하는 방법

④ 기타 상기 3가지 방식에 준하는 방식

일본의 사업비차배당제도는 1957년도에 도입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이

자율차배당과 위험률차배당만 실시되었다. 사업비차배당은 만 2년 이상

경과한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배당개시시점에 정한 배당률은 대체적으로

경과년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적용한다. 이는 계약 초기에는 사업비차익

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업비차배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

간이 경과할수록 배당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년 배당률을 결

정하는 것이 업무처리상 번거롭기 때문에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하는 것으

로 분석된다. 일본의 사업비차배당율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21)에 있으며 S

생명보험회사의 변천현황은 <표 Ⅲ-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1) 사차배당율과 비차배당율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이차배당 기준

율은 하락하고 있다. 사차배당율의 증가는 경험사망률의 저하에 기인하고, 비

차배당율의 증가는 경영효율화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며, 이차배당 기준율

의 하락은 저금리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차배당의 경우

1996년 (平成 8年度) 이전 계약은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후 계

약은 약간의 배당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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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Ⅲ - 2> 日本의 事業費差配當率 變遷現況

년 도 '87년 '88년 '89년 ' 90년 '91∼ '94년 ' 95∼ '96년

배당율
보험금의

1.40/ 1,000

보험금의

1.60/ 1,000

보험금의

1.70/ 1,000

보험금의

1.75/ 1,000

보험금의

1.85/ 1,000

보험금의

1.85/ 1,000+α

주 : 1. 개인보험의 통상배당 기준임

2. 1995년 이후의 α는 4년차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액 2,000만

円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0.3/ 1,000을 더하여 적용함

한편, 일본의 배당제도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일부 이원

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 최근, 많은 회사의 경

우 이자율차 부문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해 위험률차익과 사업비차익을 합

하여 이익이 발생할 때 殘餘額을 이원별로 배당하고 있다.

사업비차배당 대상이 되는 이익은 유지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상

품(보장)별 및 보험가입금액별로 배당률을 차등화하고 있다. 또한, 주계약

및 특약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업비차익의 80∼

90%를 사업비차배당으로 환원토록 하였으나, 현재는 각사의 경영판단에

의해 배당률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經營判斷은 계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요 내용은 공정하고 공평한

기준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게 되는데, 회사 전체적으로 장부가 기준에

서 차기 배당소요액 ≤ 당기말 미처분잉여금+미할당금액 , 시가 기준에서

는 전건 소멸시 배당소요액 ≤시가 자산 - 책임준비금 등 을 만족하는 지

를 확인한다. 그리고 건전성유지 확인 측면에서는 차기 배당소요액 ≤ 시

가 자산 - 책임준비금 등 -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필요액 을 계산한다. 그리

고 asset share 대표계약을 선정하여 당년도말 asset share를 확인하는데

이때는 통상배당 + 소멸시배당 ≤ net asset share22)"가 기준이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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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래의 asset share 확인에 있어서는 장래의 net asset share -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필요액 ≥ 0 이 기준이 된다. 이러한 綜合的인 결과를 토대로

배당률을 결정하게 된다.

다음 <표 Ⅲ- 3>은 J사의 FY'97(平成 9年度) 배당 예시이다.

<表 Ⅲ - 3> 日本의 事業費差配當 例示

⊙보험금에 다음의 배당률(보험금 100만円당)을 곱한 금액

- ' 68, '73, ' 78년도 계약 1,925円

- '83년도 계약 1,275円

- '88년도 계약 875円

- ' 91, '92년도 계약 525円

- ' 93, '94, ' 95년도 계약 325円

- ' 96년도 계약 0円

정기특약 부분 175円(계약해당일 이후 사망)

양로·종신보험 부분 325円(계약해당일 이후 사망)

또한, 5년 이상 계속된 계약(사망시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4년이상

계속된 계약)에 대해 다음을 가산한다.

- 총보험금액이 2,000만円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액

100만円당 425円

- 양로·종신보험 부분의 500만円을 초과하고 2,000만円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액 100만円당 425円

22) net asset share = asset sh are - 책임준비금

- 32 -


	III. 주요국의 사업비차배당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